
S-Oil, 유사석유 팔면 “계약해지”
처벌규정 대폭 강화로 가짜판매 근절 … 적발률 3.2%로 가장 높아

S-Oil이 타사 주유소보다 높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 적발률을 낮추기 위해 <유사석유 처벌 규정>을 강화하

고 나서 주목된다.

S-Oil은 <유사제품 취급시 계약 해지>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8월 만들어 자사 폴을 단 주유소에 전달하

고 있다고 9월18일 발표했다.

고의로 유사석유를 팔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<S-Oil> 브랜드를 떼어버리겠다는 것이다.

S-Oil의 네트워크 관리위원회에서 유사제품 취급 주유소의 <디-브랜딩> 여부를 결정한다.

2011년 상반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S-Oil 폴을 단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

적발률이 다른 3사 상표보다 높게 나온데 따른 조치이다.

S-Oil 주유소의 적발률은 3.2%로 SK에너지(1.4%), GS칼텍스(1.3%), 현대오일뱅크(1.6%)보다 높았다.

S-Oil은 또 주유소 점검 횟수를 정유기업 최고수준(연평균 2.5회→6회)으로 강화하고, <타깃 주유소 점검>

도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.

아울러 <주유소 경영 매거진>을 통해 품질점검 정책 강화 내용을 주유소에 설명하고, 주유소 및 영업지사

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품질관리방법 및 유사제품 취급 예방법 등을 넣을 계획이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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